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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안내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1. 죽산물등급판정수수료 주진경위
0 '93. 6. 11 : 축산법을 제정하여 등급판정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축산법 제56조)

0 ,99. 9. 7 :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등급판정수수료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여 2001. 1. 1부터 시행

0 '00.12. 29 : 2000년 구제역 발생과 2001년 소 및 쇠고기 수업자유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년간 유예조치

0 '02.8〜9월 : 수수료에 대한 중앙 및 지역단위 설명회 개최 .

0 '02.12. 10 : 수수료 고시(안) 입안예고 및 외견수렴' •

0 '03. 1. 6 ： 소, 돼지 등곱판정수수료 농림부에서 고시(계란은 뜽급퍈청소애서 공고)

2. 축산둘등금판정 현황 및 수수료 납부사유
■ '89년부터 도입한 축산물등급판정은 과거 13년간 축산물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앞으 

로도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안정적 사업추진과 등급판정 대상축종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소요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 성과

- 소도체 등급판정 실적(2002년) : 630천두(소도체 1등급이상 출현두수 碍0천두) " -

- 한우고기 육질 1 등급이상 출현율 188%포인트 증가 i

• ('97) 18.4% - ('00) 248 - ('01) 29.9 - (‘02) 35.2 '… ..
- 돼지도체 등급판정 실적(2Q02년) : 14,982천두(A • B등급.출현두수 10,海천두)

- 돼지고기의 A • B등급이상 출현율 23.8%포인트 증가

• ( '97) 44.7% ― ( '00) 64.0 -* ( '01) 67.3 一( '02) 68.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등급판정의 효과로 한우는 두당 144천원(총 790억원), 돼지는 두당 12천원(총 1,600 

억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축산물등급판정은 우리나라보다 30년이상 먼저 시행한 미국( '27), 일본( '63), 캐나다( '29), 

독일('72) 등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3. 수수료 납부시기 및 금액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2003년 1월 6일부터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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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소 돼 지 계 란

1,600원/두 300원/두 0.5 원/개

0 계란은 1일 10만개 이상시 0.5원（10만개 미만은 1일 5만원）

4. 등급판정수수료 납부 방법
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축장（계란집하장） 경영자에게「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제출시 수 

수료를 납부합니 다.

② 도축장（계란집하장） 경영자가 현행처럼 해당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제 

출하면 등급판정사는 판정을 실시합니 다.

③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수수료 금액을 모아서 해당 도축장（계란집하장） 경영자에 

게 고지하며, 도축장（계란집하장） 경영자는 매월 20일까지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에 납입합니다. -

5. 죽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축산물등급판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운영비 등）로 사용됩니다.

（축산법 제41조）

0 이를 위해 축산물똥급판정소는 소요경비를 최소화하고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0 등급판정한 결과를 농가에 환류（Feed Back）시켜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 

고 축산물에 대한 가격청보i 등을 제공하는 활농을 강화합니다.

6. 수수료 징수 관련근거 법령

■ 축산법 제41조（수수료）

O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림부령 이 정하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을 수있다.（축산법 제41조2항）

0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 

에 납입하여야 한다.（축산법 제41조3항）

■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절차）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등급판정 신청시 도축장경영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축산물등급판정신정서 에 수수료납입 인을 날인하여 

야한다.

③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날 10 일까지 도축장의 경 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도축장경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수수료를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에 매월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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